
제 1 조 2008년도 세입 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7,148,599,289           214,457,000         

일반회계 4,754,283,812           142,628,000         

일반회계 4,754,283,812           142,628,000         

기타특별회계 1,785,067,174           53,552,000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25,536,387              766,000             

센텀시티개발특별회계 24,624,583              738,000             

경륜사업특별회계 36,909,265              1,107,0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31,274,801             12,938,000          

교통사업특별회계 60,509,602              1,815,0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52,231,747              1,566,000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864,813,315             25,944,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31,684,500              950,000             

기반시설특별회계 13,741,914              412,000             

유료도로특별회계 56,925,540              1,707,000           

항만배후도로건설사업특별회계 77,931,488              2,337,000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12,586,275              377,000             

택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 57,949,284              1,738,000           

재정비촉진특별회계 7,491,200               224,000             

명지주거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7,022,908              510,000             

해운대지구신시가지건설사업비특별회계 13,834,365              415,000             

공기업특별회계 609,248,303             18,277,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85,446,994             8,563,0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17,997,958             6,539,00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05,803,351             3,174,0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채무부담행위조서"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7,299,527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지방채차입한도액은 일반회계 236,981,000천원, 특별회계 110,000,000천원이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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